
은행잎 추출물 함량 제한
건강식품 부원료 사용시 1일 3회 7㎎이하로

보사부는 보건원이 질의한 은행잎 추출물 건

강식품 이용허가에 대한 회신을 통해「은행

잎 추출물을 식품에 사용할 경우 함량을 1일

3회 7㎎이하로 해야한다」고 밝혔다.

또 보사부는 은행잎의 약리효과가 인정됐지

만 독성 등 위해성분을 함유하고 있기때문에

은행잎함유 건강식품을 광고할 경우 은행잎

을 그리거나 은행잎을 사용해서 마치 약리효

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할 경우 과대광고가

인정된다고 밝혔다.

보건원의 한 관계자는「보사부가 은행잎추출

물을 부원료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

가 했지만 은행핑에 대한 안정성이 완전히

입증되어 있지 않고 기준·규격이 없어 자진

취하하도록 업소에 요청했다」면서「은행잎엑

스에 대한 자가 기준이 설정되면 생산과 수

입이 가능하다」고 말했다.

또「은행잎추출물을 이용한 식품 생산을 위

해 자가규격을 신청한 업소는 현재까지 3∼4

개업소와 수입상 3개소」라고 밝혔다.

한편, 은행잎추출물이 의약품시장에서 각광받

고 있고 이미 제약업소에서 활발한 광고활동

으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제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제품보다 판촉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, 제

품난에 허덕이고 있는 건식업소들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4 / 1 0 / 3 >

1 9 9 2 1 9 9 3 증감률품 목 명

효소식품

효모식품

스쿠알렌

정제어유가공식품

소맥배아유

화분가공식품

로얄제리가공식품

알로에

엽록소가공식품

달맞이꽃종자유식품

칼슘함유식품

알콕시글리세롤

식물엑스발효식품

단백질가공식품

버섯가공식품

매실가공식품

조류가공식품

자라가공식품

유산균함유제품

기 타

합 계

3 4 , 2 5 3 , 8 2 2

5 , 0 4 2 , 8 1 2

4 7 , 8 5 3 , 5 9 7

3 , 6 8 3 , 5 7 1

9 5 , 8 5 1

1 , 2 3 6 , 5 0 3

2 5 1 , 0 4 4

3 9 , 6 7 6 , 6 7 7

1 1 3 , 4 6 2

6 8 , 5 3 2

3 , 8 4 0 , 5 0 7

7 , 9 3 0 , 1 5 4

4 , 2 4 7 , 0 1 6

1 , 2 9 6 , 5 9 4

1 , 6 9 9 , 3 1 6

9 7 2 , 4 1 0

2 4 0 , 9 1 4

7 8 0 , 4 6 0

-

4 , 2 5 4 , 6 3 0

1 5 7 , 4 3 7 , 8 7 1

2 3 , 6 4 2 , 2 1 6

5 , 1 8 3 , 4 2 1

5 1 , 7 0 2 , 2 8 4

4 , 7 7 9 , 4 1 9

6 7 8 , 8 5 9

2 , 1 7 7 , 7 5 7

3 6 0 , 9 6 5

5 1 , 5 0 6 , 3 3 9

6 7 7 , 7 1 2

4 3 3 , 7 1 0

6 , 3 8 6 , 3 6 0

9 7 9 , 1 9 0

2 , 7 7 7 , 1 0 9

1 , 1 0 3 , 8 0 5

1 , 8 0 5 , 8 2 7

9 5 3 , 1 1 8

5 9 9 , 9 4 5

2 , 7 2 8 , 6 4 8

4 6 3 , 9 0 9

1 2 , 4 7 5 , 7 4 0

1 7 1 , 4 1 6 , 3 3 3

▽3 0 . 9

2 . 8

8 . 0

2 9 . 7

6 1 3 . 6

7 6 . 1

4 3 . 4

2 9 . 8

4 9 9 . 1

5 3 6 . 7

6 6 . 3

급·감

▽3 4 . 6

▽1 4 . 8

6 . 2

▽1 . 9

1 4 9 . 5

2 4 9 . 7

-

1 9 3 . 2

8 . 8

건강보조식품 판매실적 (단위 : 1000원, %)


